
 군의회(오임수 의원) 질의사항 답변서

□ 질의내용 : 거창군유림의 임목  면 에 하여 산출가격을 공유재산으로  

             리해야 하는데 락된 이유?

□ 답변사항

    ◦ 군유림 리 황

(단  : 필지, HA)

군 유 림 부  사용허가

계 산 야 임 계 주거용 경작용 기  타

필지수 면 필지수 면 필지수 면 필지수 면 인원 필지수 면 인원 필지수 면 인원 필지수 면 인원

638 3,393 409 3,352 229 41 75 50.15 103 16 0.75 21 57 47.2 79 2 2.2 3

    ◦ 분수림 설정 리

        - 5필지  48.14HA (고제면 개명리 산23-3외 4)

        - 기간 ┌ 단기 : 30년 (1975～2005.7)

               └ 장기 : 40년 (1994～2034.1)

    ◦ 림계획 편성 리

        - 상 : 면  1HA이상인 191필지  3,070.41HA

        - 인가 : ’93. 8. 4 (20년계획)

    ◦ 군유림 자산평가

        ∘ 군유림에 하여 토지가격과 임목을 자산평가하여 리하여야 하나

           지 까지 실 인 어려움으로 평정하지 못하 습니다.

        ∘ 앞으로 토지가격은 ’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상에 반 하여 개별공시

지가가 결정공시(’99. 6. 30 상)되면 공시지가를 기 으로 필지별   

가격을 산출하고, 입목은 국부조사통계방식을 기 으로 하여 령 별 자

산평가한 후 ’99년 7월말까지 임야  임목가격을 산정하여 보고 드리

고 공유재산 가격으로 리토록 하겠습니다.

□ 답변자  : 재무과장 신 범


